








차 체회의58

가. 정 상

§350 ,① ② 10 ↓

§351 1/2

§2② 1/2

§2 3① 3 ↑

§2③ 3 ↑

§3① 3 ↑

§3 3③ 5 ↑



나. 분류

(1) 분류 원

(2) 주무 전문 원 제시안

1 1,000 -6 6 - 1 10 - 2 6

2 1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2 - 4 3 - 7

4 5 , 50 1 6 - 4 3 - 7 4 - 8

5 50 3 6 - 7 6 - 9 7 - 11

· ·

1 · · 1 6 - 3 2 - 5 4 - 7

2 · 2 6 - 4 3 - 7 5 - 9

(3) 논 결과

§3④ 5 ↑

§3 2①
5 ~50

3 ↑

§3 1① 50 ↑ , 5 ↑



견 논거

액

소 분류

불필요

다 견( )

일 공갈과 특경법상 공갈 경우 득액에 른 고 경○

뚜 하나 상습 범특 공갈 경우에는 득액에, ․ ․

른 고 경 차 가 뚜 하지 않

특 공갈 등 폭 향에 고 특별법 가 처벌하○

고 있고 득액에 른 법 차 도 규 하고 있지 않,

법 자체가 매우 높아 소 분류하여 량범,

를 하 가 곤란함

공갈범죄는 사 범죄 는 법률 체계가 다름 직 사 는 계. ‘ ’○

획 직 인 업 사 범죄를 가 해 처벌하 해 법률․

규 없는 양 에 새 게 만든 것임에 하

여 특 공갈 등 행 불법에 주목하여 특별법 가 처벌하,

고 있고 법 도 일 공갈에 하여 매우 높아 사 범죄,

단 히 할 것 아님

소 견 지 하는 액에 른 량 차 는 양 인자○

하 충분함

액

소 분류

필요

주용( , )

일 공갈과 동일하게 득액 소 분류하여야○

체 통일 할 있

재산상 득액에 한 고 경 차 가 뚜 하지 않다고○

하나 결 에 한 심 분 필요하고 직 사, ,

범죄 에 도 재산상 득에 라 분류한 참

고할 필요 있

상습공갈 등도 갈취 액 에 라 체 죄질 차 가 재하○

고 에 라 고 량 차등 는 것 당연함,



다. 양

가. 죄 양 정 여부

(1) 죄

구분 발생건수
년대

증감률(%)
검거건수 검거 (%) 검거인원

2000 701 30.2 716 102.1 865

2001 965 37.6 957 99.2 1,239

2002 1,193 23.6 1,201 100.7 1,458

2003 1,117 -6.4 1,109 99.3 1,323

2004 1,315 17.7 1,365 103.8 1,625

2005 1,114 -15.3 1,142 102.5 1,420

2006 1,310 17.6 1,325 101.1 1,530

2007 926 -29.3 943 101.8 1,118

2008 1,127 21.7 1,140 101.2 1,341

2009 700 -37.9 706 100.9 842



(2) 검 결과 - 제 하 는 견 함



나. 조 죄 양 정 상 죄

(1) 건과 정

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

사기나 그 밖의

부정한 행위로써

조세 지방세 를( )

포탈하거나

조세의 환급 ․

공제를 받은 행위

기본 유형

법 제 조3

제 항 지방세1 ,

기본법

제 조 제 항129 1

년 이하 징역2 또는 및( )

포탈세액의 배 이하 벌금2

포탈세액 억 원3

및 정상세액의

이상30%
년 이하 징역3 또는 및( )

포탈세액의 배 이하 벌금3
포탈세액 억 원5

이상

포탈세액 연간

억 원 이상5

억 원 미만10 특가법 제 조8

제 항1

년 이상 유기징역3 및

포탈세액의 배 이상 배2 5

이하 벌금

포탈세액 연간

억 원 이상10

무기 년 이상 징역5․ 및

포탈세액의 배 이상 배2 5

이하 벌금



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

면세유 등을①

다른 용도로 사용

판매하여․

조세를

포탈하거나

조세의 환급 ․

공제를 받은 자

②

유사석유제품을

제조하여 조세를

포탈한 자

기본 유형

법 제 조4①

제 항 제 항1 , 3

법 제 조5②

년 이하 징역3 또는

포탈세액의 배 이하 벌금5

포탈세액 연간

억 원 이상 억5 10

원 미만

특가법 제 조8

제 항1

년 이상 유기징역3 및

포탈세액의 배 이상 배2 5

이하 벌금

포탈세액 연간

억 원 이상10

무기 년 이상 징역5․ 및

포탈세액의 배 이상 배2 5

이하 벌금

주세법에 따른

면허 없이 주류,

밑술 술덧을․

제조 또는 판매한

자

법 제 조6

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3 3

원 해당 주세 상당액의(

배가 천만 원을3 3

초과하면 그 주세

상당액의 배의 금액3 )

이하 벌금

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

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법 제 조 제 항10 1 년 이하 징역 또는1



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/

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

제출하여야 할 자의 허위의 매출처별

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

공급가액 또는

매입금액 에

부가가치세 세율을

적용한 세액의 배2

이하 벌금

세금계산서 발급권리자의 통정에 의한

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/

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

제출하여야 할 자의 통정에 의한

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
제출

법 제 조 제 항10 2

재화 또는①

용역의 공급

없는 세금계산서

등의 발급하거나

발급받는 행위

또는 거짓으로

기재한 매출 ․

매입처별

세금계산서합계

표 등의 제출

알선 중개② ․

기본유형

법 제 조10

제 항3 ( ),①

제 항 전단4 ( )②

년 이하 징역3

또는 및( ) 공급가액

등에 부가가치세

세율을 적용한

세액의 배 이하3

벌금

영리 목적 +

공급가액 등의

합계액이 억 원30

이상 억 원 미만50

특가법 제 조의8 2

제 항 제 호1 2

년 이상 유기징역1

및 공급가액 등의

합계액에 부가가치세

세율을 적용한

세액의 배 이상 배2 5

이하 벌금

영리 목적 +

공급가액 등의

합계액이 억 원50

이상

특가법 제 조의8 2

제 항 제 호1 1

년 이상 유기징역3

및 공급가액 등의

합계액에 부가가치세

세율을 적용한

세액의 배 이상 배2 5

이하 벌금



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

체납처분

면탈

납세의무자 등의

체납처분 면탈 목적

재산은닉 등 행위

법 제 조 제 항7 1

지방세 기본법 제 조 제 항130 1 년 이하 징역3

또는 천만 원3

이하 벌금

압수 또는 압류물건

보관자의 은닉 등

행위

법 제 조 제 항7 2

지방세 기본법 제 조 제 항130 2

체납처분 면탈의

방조 등 행위

법 제 조 제 항7 3

지방세 기본법 제 조 제 항130 3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천만 원2

이하 벌금

조세 지방세 포탈의 증거인멸( )

목적의 장부 등의 일정 기한 전

소각 등 행위

법 제 조8

지방세 기본법 제 조의130 2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천만 원2

이하 벌금

성실신고

방해

세무신고 대리인의

허위신고행위

법 제 조 제 항9 1

지방세 기본법 제 조의130 3

제 항1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천만 원2

이하 벌금

미신고 또는

허위신고 조세미납,

등의 교사 선동행위,

법 제 조 제 항9 2

지방세 기본법 제 조의130 3

제 항2

년 이하 징역1

또는 천만 원1

이하 벌금

명의대여

조세 지방세 회피 등( )

목적 타인 명의

사업자등록

법 제 조 제 항11 1

지방세 기본법 제 조의130 4

제 항1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천만 원2

이하 벌금

조세 지방세 회피 등( )

목적 자기 명의

사업자등록 허락

법 제 조 제 항11 2

지방세 기본법 제 조의130 4

제 항2

년 이하 징역1

또는 천만 원1

이하 벌금

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 ․

무단양도 위변조 행위․
법 제 조12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천만 원2



(2) 검 결과

 부정 통 사 제 제조는 포함,

 무 허주류 제조 매는 제․

 계산 무 등 조 처 제 조 제 항 제: 10 3 , 4

항 전단 특가 제 조 제 항, 8 2 1

제 는 포함 다만 조 처1, 2 .

제 조 제 항 제10 1, 2

 나 지 조 해 제

위변조 납세증명표지의 소지 ․

사용 교부 행위․

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행위

이하 벌금

원천 특(

별 징수)

의무의

불이행

원천 특별 징수의무의( )

조세 지방세( )

징수의무 불이행

법 제 조 제 항13 1

지방세 기본법 제 조 제 항131 1

천만 원1

이하의 벌금

원천징수의무자 특별(

징수의무자 가 징수한)

세금을 미납한 행위

법 제 조 제 항13 2

지방세 기본법 제 조 제 항131 2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천만 원2

이하의 벌금

근로제공 없는 허위의 근로소득

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

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,

알선 중개․

법 제 조 제 항 제 항14 1 , 2

년 이하 징역2

또는 총급여 ․

총지급액의 20%

이하 벌금





II. 차 체회의59

가. 분류 량

(1) 분류 원

(2) 주무 전문 원 제시안

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2 - 4 3 - 7

4 5 , 50 1 6 - 4 3 - 7 4 - 8

5 50 3 6 - 7 5 - 9 7 - 11

· ·

1 · · 1 6 - 3 2 - 5 4 - 7

2 · 2 6 - 4 3 - 7 5 - 9

(3) 논 결과

견 논거

액

소 분류

불필요

강우( , )

일 공갈 행 가 를 심 상습공갈 범공갈특,○ ․ ․
공갈 결과 가 를 심 소 분류한 것 므
러한 원 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후자를 다시 득액,

나 는 것 논리 일 지 않
일 공갈과 특경법상 공갈 경우 득액에 른 고 경○

뚜 하나 상습 범특 공갈 경우에는 득액에, ․ ․



나. 양

(1) 행 직업 또는 직무상 지 를 용한 경우

른 고 경 차 가 뚜 하지 않
특 공갈 등 폭 향에 고 특별법 가 처벌하○
고 있고 득액에 른 법 차 도 규 하고 있지 않,
법 자체가 매우 높아 소 분류하여 량범,

를 하 가 곤란함
공갈범죄는 사 범죄 는 법률 체계가 다름 직 사 는 계. ‘ ’○
획 직 인 업 사 범죄를 가 해 처벌하 해 법률․
규 없는 양 에 새 게 만든 것임에 하

여 특 공갈 등 행 불법에 주목하여 특별법 가 처벌하,
고 있고 법 도 일 공갈에 하여 매우 높아 사 범죄,
단 히 할 것 아님
아래 견 지 하는 액에 른 량 차 는 양 인자○
하 충분함

액

소 분류

필요

주용( , ,

)

일 공갈과 동일하게 득액 소 분류하여야○
체 통일 할 있
재산상 득액에 한 고 경 차 가 뚜 하지 않다고○
하나 결 에 한 심 분 필요하고 직 사, ,
범죄 에 도 재산상 득에 라 분류한 참

고할 필요 있
상습공갈 등도 갈취 액 에 라 체 죄질 차 가 재하○
고 에 라 고 량 차등 는 것 당연함,

득액 억원5

상 일 공갈

용4, 5

함 천 주원( , ,

범 진, )

○ 상습공갈 범공갈특 공갈 원안 득액․ ․
소 분류하지 않 하 다만 경우에도, 득액 5
억원 상인 경우에는 일 공갈 용하는 것4, 5
부 하는 안

상습공갈 범공갈특 공갈 원 행 태양 시하○ ․ ․
득액 억원 는 경우에는 재산범죄 격 강하게 나5
타나므 경우에는 일 공갈 가 특경법에 른
량범 가 용 있도 하는 것 상당함
다만 주 원 작 한 양 안 에,○ 득액“ 5
억원 상인 경우 를 특별가 인자에 삭” 해야 함

 또는 를 사 해 피해 사항 나 비리를 공

하겠다고 한 경우

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단체에 지 를 용하거나 사,

해 직무상 한행사를 빙 해 공갈에 른 경우



(2) 상 공동하여 행한 경우2

(3) 행에 취약한 피해

견 논거

특별가 인자

하자는 견

주용( , ,

주원 진, ,

)

공갈범죄에 자 시민단체 공 원 지 를 용한 범행, ,○

상당 재하는 사회 리를 하여 그 시,

해야 할 사람 그 직 행 통하여 얻 보 또는 지

를 용해 히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난가능 높

러한 공갈범죄에 특 하게 나타나는 양 요소 므○

엄 한 처벌 필요

다른 양 인자

하자는 견

범( , ,

진 강우, )

자 시민단체 간부 등 신분상 만 특별가 인,○

자 하는 것 합리 근거가 있다고 보 어 고 다만,

그러한 사람 범행 상 열악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

한 경우에는 범행 법 매우 불량한 경우 등 다른 양 인자“ ”

포 가능할 것 라는 견

 공무원 직무집행 빙 해 공갈에 른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(4) 타

 극 가담에 하는 양 폭 죄 양 에도‘ ’

어 는 점 고 하여 가 해야 한다는 견

가. 조 죄 양 정 상 죄

(1) 부정 통 사 제 제조 매 행, ․

 실제 적용사 가 전 없는 상태에 념적 양

정하는 것 적절하지 않고 험한 결과 래할 우

 존 다른 양 정 원 과 지할 필

(2) 무 허 주류 제조 매 행․



나. 분류

다. 량

(1) 주무 전문 원 제시안





(2) 제시 견

라. 양





III. 차 체회의60

가. 양 안 수정안 검 경

(1) 고 량 상향



(2) 죄 양 수정

나. 고 량 상향 여부

(1) 행 죄 양



(2) 검 결과



다. 죄 양 수정 여부

(1) 률상 폭행 아닌 계 에 한 죄 취․ ․

구 분 형 성폭 아청

미성년

계 력․

간 추행,

년 조5 (302 )↓

세 미만 대상13

조 강간 강제 사7 ( ,⑤

성교 강제추행에 준해,

서 처 )

년 년 년(10 /7 /5 )↑ ↑ ↑

세 미만 대상19

조 강간 강제 사7 ( ,⑤

성교 강제추행에 준해,

서 처 )

년 년 년(5 /3 /1 )↑ ↑ ↑

애

계 력․

간 추행,

년 조5 (302 )↓

간 년 조- 5 (6 )↑ ⑤

추행 년 조- 1 (6 )↑ ⑥

사성교에 대해서는(

도 규정 없 )
성 대상

업무상 계․

력 간

년 만원5 , 1,500↓ ↓

조(303 )①

성 대상

업무상 계․

력 추행

년 만원 조2 , 500 (10↓ ↓

)①



(2) 강간죄 상 상(13 )



(3) 강제 행죄 상 상(13 )





(4) 애 상 상 죄(13 )



견 논거

특별감경인자에

삭 하자는

견

다 견( )

장애인 그 사에 하여 간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폭행○ ․

에 르지 않 라도 계 만 한 경우가 많고,․

부분 피해자들 가해자 사에 하여 행동하 어 운 특

가지고 있 므 러한 범죄에 하여 단 히 폭행․

아닌 계 만 있었다고 하여 특별감경 하여 주는 것․

폭법 취지나 민 법감 과 맞지 않

인 상 강 사 경우에도 일 강 추행과 법○

동일하나 행 불법 등 고 하여 법 훨씬 한

강 추행죄 상 상 에 라 권고 량범 를(13 ) 2

한 같 법 차 가 있다고 하여 드시 권고



(5) 미만 상 죄13

량범 를 별도 하여야 하는 것 아님

별도

분류하자는 견

( )

상 장애인인 경우 폭법상 계 간 과 계13○ ․ ․

추행 강간 나 강 추행보다 법 낮게 규 하고 있는

고 할 필요 있

폭행 아닌 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○ ․ ․

삭 하는 것 동 하나 계 간 과 계 사, ․ ․

경우에는 법 차 를 하 해 라도 강간 나 강

추행과 별도 분류할 필요가 있



가. 분류 고 량 논 결과

(1) 다수 견

01.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2 - 4 3 - 7

4 5 , 50 1 6 - 4 3 - 7 5 - 9

5 50 3 - 7 5 - 9 7 - 11

· 5 4※ ․

5 ·․

.

02. · ·



1 · · 1 6 - 3 2 - 5 4 - 7

2 · 2 6 - 5 4 - 7 6 - 9





(2) 수 견 주용 조 원( , )

01.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6 - 4 3 - 6

4 5 , 50 1 6 - 4 3 - 6 5 - 8

5 50 3 - 6 5 - 8 7 - 10

02. · ·

1 5 1 6 - 4 3 - 6 5 - 8

2 5 , 50 3 - 6 5 - 8 7 -10

3 50 5 - 8 7 -10 9 - 12

03. ·

1 5 2 6 -6 5 -8 7 -10

2 5 , 50 5 -8 7 -10 9 -12

3 50 7 -10 9 -12 11 -14



나. 양

(1) 주무 전문 원 제시안



· ·



(2) 행 직업 또는 직무상 지 를 용하거나 사 하는 경

우

 공무원 직무집행 빙 해 공갈에 른 경우

 등 언 사에 지 를 용하거나 사 해 피해

사항 나 비리를 공 하겠다고 한 경우

 시민단체 등 사 적 향 가진 단체에 지 를 용하거나

사 해 직무상 한행사를 빙 해 공갈에 른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가. 고 량

(1) 다수 견 주무 전문 원 제시안-

견 논거

특별감경인자

다 견( )

공 원 자 시민단체 등 직업 또는 직 상 지 인해 상당, ,○

한 향 가진 경우 청 공 보 어야 함,

런 지 를 망각한 채 그 동 얻 보 또는 사 한 지○

를 탕 범행에 용하는 행태는 난가능 매우 높고

시 필요 도 상당함

일 가 인자

진 함 천( , )

직업 또는 지 를 용하거나 사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약○

있는 경우가 부분 어 난가능 드시 행 자 직

업 또는 직 상 지 에 한다고 보 어 운 경우가 많

직업 또는 직 상 지 를 용하거나 사 하는 사 는 공갈범죄○

인 사안 요소를 특별가 요소 삼 경우

상당 공갈범죄가 가 역에 량범 를 권고하게



(2) 수 견 주용 조- ,





나. 양 논 결과

(1) 주무 전문 원 제시안







(2) 논 결과



IV. 향후 일


